
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의5] <개정 2020. 4. 9.>

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(제11조제3항 관련)

    13.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(KS B 6361)

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(수직 또는 수평 

하단)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, 암소음(측정대상인 소

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)은 보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기설비 

본체(소음원)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(수직 또는 

수평 하단)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,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

으로부터 1.0~1.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.
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( 약칭: 건축물설비기준규칙 )

[시행 2024. 8. 7.] [국토교통부령 제1375호, 2024. 8. 7., 일부개정]

 제11조(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)

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

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7. 10., 2009. 

12. 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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